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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이선미 간사 )

제 목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윗,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날 짜 2015. 3. 26. (총 1 쪽)

보 도 자 료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윗,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

유권자의 자유로운 평가와 비판 제한하는 후보자비방죄 폐지해야

1. 오늘(3/26),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을 게

시하여 선거법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전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참여연

대가 공익변론(담당 박주민 변호사)을 맡은 사건으로, 지난 12월 24일 1심 무죄 판결 받은 

이후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

했다. 수사기관의 과도하고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한 셈이다.

2. 후보자비방죄는 ‘비판’과 ‘비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해, 일찌감치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폐지 의견을 제시한 

악법이다. 19대 국회에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500여개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

대회의가 제출한 청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후보자비

방죄 폐지 법안도 계류 중이다.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과 평가 글을 몇 건 올렸다는 것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나 선거 참여는 위축되고 자기

검열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대 총선이 1년 여 밖에 남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축제가 되

어야 할 선거를 앞두고 구시대적인 악법으로 수난당하는 유권자가 없도록 후보자비방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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